
진단서 허위 조작 ‘부정행위’에 대한 

성적 무효 처리 안내

최근 생성형 AI 이미지 편집 기능을 이용하여 위조된 허위 

진단서로 출석을 인정받으려고 시도하였다가 적발된 사례가 

발생하였습니다. 진단서 위조는 '사문서 위조'에 해당하는 중

대한 위법행위로 학생준칙에 의거하여 징계 처리가 가능합니다.

또한 부정한 방식으로 성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행위이므로 

학사운영규칙 제31조 성적 무효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학생의 

성적은 F로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. 

이러한 행위는 학생의 건강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마련한 

출석 인정 절차를 악용한 위법행위로서, 성적 처리의 공정

을 해치고 학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엄중하

게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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